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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상담 장에서 문상담교사가 겪는 비 보장 갈등상황과 처행동에 해 살

펴보고, 처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경기 지역의

국․공립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문상담교사 10명을 상으로 반

구조화된 면 을 실시한 후 이들 자료를 합의 질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 다. 분석

과정을 통하여 8개의 역과 31개의 범주를 도출하 고, 연구 결과 문상담교사들은 학교상

담 장에서 비 보장과 련된 갈등상황으로 자해나 자살사고, 아동학 등 6가지 범주의

갈등상황을 겪고 있으며, 내담학생의 복지와 안 , 학교상담의 특수성 등을 비 보장 갈등상

황에서 고려하 다. 이를 바탕으로 비 보장 유지와 상담내용 공개의 2가지 처행동을 하

고, 그러한 처행동이 이후 상담에 미치는 향은 비 보장 유지에 따른 정 인 향과

부정 인 향, 상담내용 공개에 따른 정 인 향과 부정 인 향의 4가지 범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의 처행동에 한

시사 과 후속연구에 한 제언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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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자들은 아동학 , 학교폭력, 자살

자해, 약물 청소년 임신 등 다양한 문

제를 겪고 있는 미성년자를 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 환경 특수의 윤리

딜 마를 마주하게 된다(Herlihy, Gray, &

McCollum, 2002). 그 에서도 특히 ‘비 보장’

과 련된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데(Corey,

Corey, & Callanan, 2007) 학교상담자들은 미성

년자인 학생들의 비 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

과 함께 부모나 다른 교직원의 알 권리를 보

장해야 할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Glosoff, & Pate, 2002). 미성숙한 학생들을 조

력하기 해 담임교사와 교감, 교장 등의 학

교 교직원과 력 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도 있어,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해 담임교사 는 리자가 상담내용에 해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학교상담자의 윤리 갈

등은 심화된다(연문희, 강진령, 2002). 한 부

모, 교사, 행정가 등에게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이 학생들과 더 효율

으로 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자문은(Studer, 2005) 학교상

담자의 주요한 역할 하나이며(Dollarhide, &

Saginak, 2003), 자문과정에서 내담자에 한 정

보를 삼자 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상담교사는 자문을 실시할 때 비

보장의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손

동, 2012). 내담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들의 권리와 요구가 존재하는 학교 장에서

내담학생의 복지를 해 학교상담자가 비 보

장에 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요하

며 결국 상담의 성과와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비 보장은 상담에서 신뢰로운 상담 계를

형성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며(Glosoff, & Pate,

2002; Lehr, Lehr, & Sumarah, 2007; Remley, &

Herlihy, 2005), 비 보장이 제될 때 내담자의

자기 개방이 진되고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에서 상담에서

요한 요소이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 동,

2009). 비 보장은 청소년 상담에서도 매우

요한데, 다수의 청소년이 상담실 방문과 도움

요청에 한 장애요인으로 ‘상담 내용의 노출’

을 꼽고 있어(이상균, 2000; 홍혜 , 2006) 비

보장의 문제가 청소년의 상담에 한 인식

과 태도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듯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온 비 유지 문

제는 학교상담의 성과에서 큰 비 을 차지하

지만 학교상담자들에게는 윤리 법 으로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

개해야 할 의무도 있어 완 한 비 을 보장할

수 없는 갈등상황에 처하게 된다(Nowell, &

Spruill, 1993). 타라소 (Tarasoff) 사건은 학교상

담자에게 잠재 인 폭력 상황을 방하고

련된 타인들에게 경고해야 할 윤리 법

의무에 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Hermann,

& Finn, 2002).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자의 즉각

인 신고 조치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는 반

면 상담 내용의 비 유지와 련해 그 조건

을 규정하는 제도 장치는 없다. 이처럼 학

교상담자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 내

용에서 드러난 조그마한 징후도 학교나 학부

모에게 보고되기 쉬우며 이는 곧 학생들의 학

교상담에 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진다(박

강수, 정 기, 2010). 이 게 학교상담자는 비

보장과 련된 갈등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를 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상담 장에서 비 보장과 련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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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은 이제 새 법안으로 선발된 문

상담교사의 몫이 되었고(진명식, 2008), 문상

담교사들은 윤리강령을 잘 숙지하여 이를 자

신의 구체 인 업무상황에 맞게 히 용

할 수 있어야 한다(연문희, 강진령, 2002). 비

보장과 련한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재

국내 외 상담 련 학회 는 기 의 윤리강

령(한국교육개발원, 2013;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상담학회, 2016; 한국임상심리학

회, 2004; 한국학교상담학회, 2004;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ACA), 20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2017;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ASCA), 2016)에서 공

통 으로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 비 보장

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구승

, 2013). 그러나 비 보장의 한계에 하여

는 각 학회마다 명시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손 동, 2007b). APA와 ACA에서 공통으로 규

정하고 있는 비 보장의 외의 경우는 내담

자 는 타인이 험에 처한 경우, 비 정보

의 개방이 법 으로 요구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의무가 있거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정보를 최소한의 범 내에서 공개

할 수 있다. APA와 ACA의 비 보장과 련한

윤리규정의 차이 은 ACA의 윤리규정은 APA

와 달리, 내담자가 염되는 동시에 치명 이

라고 알려진 질병을 갖고 있다고 상담 에

알렸을 때 상담자는 이를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한국의 법은 상담자

들이 내담자의 HIV와 같은 치명 인 질병에

의한 험을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강진령 외, 2009). 반면, APA의

경우 치료비를 받기 해 필요하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치료에 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

지만, ACA는 그 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처럼 윤리규정 간에도 서로 조 씩 다를 수

있고, 윤리규정과 법률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김화자, 2014). 손

동(2007b)은 국내 학회의 경우에는 공통 으로

‘내담자 는 확인된 타인에 해 인

험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와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의 두 가지 상황이 비 보

장 외상황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아동학 의 경우’, ‘감염성이 있는 질병

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때’, ‘내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상담 내용 요청

시’는 각 학회나 연구자에 따라 비 보장 한

계 상황을 조 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

명하 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은 개략

인 지침이나 행동강령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상담자가 실제 상담사례에 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 되고

있다(김형수, 김옥진, 2009). 결국 상담교사는

윤리기 을 자신의 구체 인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고 용할 수 있어야 하나 상담교사가

어떤 기 과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윤리 인 딜

마에 빠지게 된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 동, 2007).

이와 같은 비 보장 의무가 윤리강령 상의

윤리 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이기도 한데,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에서 “학생정보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

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학생의 부모 등 보

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상담교사의

비 엄수 의무와 련하여 그 처벌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공무원법’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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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제

21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

법’ 제18조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조항들을

볼 때 내담학생들이 비록 미성년자들이라 할

지라도 이들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존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 보장의 한계와 련된 법률 조항들은 “부

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한 학

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2항).”고 규정

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내담학생에 한 상담

이나 개입을 할 때에도 법 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부모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밝히

고 있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폭력 장을 보거나 그 사

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학교 등 계 기 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비와

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학교장에게 보

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상담교사들에게 경고의 의무는 윤리 이고 법

인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

법’ 제26조 2항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한 법률’ 제34조 등에서도 상담교사가

아동, 청소년들이 학 를 받고 있거나 성범죄

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할 의

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손 동, 2007b). 이

처럼 비 보장에 한 의무와 더불어 비 보

장 한계에 한 경고 신고의 의무에 한

윤리강령과 법률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어

상담교사들이 비 보장과 공개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상황에서 어

떠한 요인에 의하여 상담자의 단이 달라지

는지에 한 연구는 최근 다소 이루어지고 있

지만(Lazovsky, 2008; Lehr et al., 2007; Mitchell,

Disque, & Robertson, 2002; Moyer, & Sullivan,

2008; Moyer, Sullivan, & Growcock, 2012) 주로

내담자 문제의 특성에 을 맞추어 이루

어졌다는 에서 한계를 지닌다(구승 , 2013).

Isaacs와 Stone(1999)은 내담자의 연령과 성숙도

가 낮을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상담자가 비

을 공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 으며,

Moyer와 Sullivan(2008), Moyer et al.(2012)의 연

구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학교 규

정과 련이 있을 때 더욱 비 을 공개하고,

학부모보다는 학교 리자에게 보고하겠다고

응답하 다. 이와는 달리 강진령, 이종연, 손

동(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상담자

들은 비 보장과 련된 윤리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

을 공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담내용 공개

요청은 동료나 리자로부터 많이 받고 있으

나 상담내용 공유는 학부모에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학교상담자들

이 겪고 있는 윤리 갈등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해 노력해왔으며

(강진령, 이종연 외, 2007), 구체 인 비 보장

과 련된 연구 한 다수 진행되었다(손 동,

2007b). 국내에서도 학교상담자 윤리강령에

한 연구(최선, 고유림, 박정은, 신 지, 강민철,

2012), 학교상담자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 갈

등 처에 한 연구(강진령, 이종연 외,

2007), 학교상담자의 특수한 윤리 책임을 밝

히는 연구(이종연, 2005) 등 학교상담자 윤리

에 한 연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연구가 학교상담 장의 반 인 윤

리 상황을 다루었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

으나 비 보장이라는 상황과 문상담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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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에 을 맞추어 진행되지는 못하

다. 비 보장은 그 요성뿐만 아니라 윤리

갈등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학교상담 장

에서 문상담교사가 겪는 비 보장 갈등상황

과 그에 한 처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장면에서 비 보장 갈등상황

은 상담자로서 내담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으로서 학부모나

담임교사, 리자 등의 내담학생에 한 알

권리 등 두 가지 이상의 윤리 원칙과 권리가

충돌하여 생기기 때문에(구승 , 2013) 상담교

사는 이러한 학교의 상황 이고 맥락 인 특

성에 따라 처하게 되며, 구체 인 처행동

을 살펴보기 해서는 상담교사들이 겪는 경

험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양 연

구보다 경험 내용에 해 보다 깊이 있고 상

세한 근이 가능한 질 연구가 더 의미

있고 효과 일 수 있다. 특히 합의 질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Hill,

Thompson, & Williams, 1997)는 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의 과정을 조사하는 데

특히 유용한데(Hill, 2016), 상담교사들이 윤리

갈등상황에서 윤리 규정의 용에 어려움

을 겪는 것은 가치 선택과 그러한 선택이 가

져올 결과에 해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

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므로(김옥진, 김형수, 김

기민, 장성화, 2011) 이와 같은 사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합의 질 연구 방법이 하

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내 경험을 범주

화하고 형 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 상담

교사들이 주로 경험하는 비 보장 갈등상황을

유형별로 악하는데 효과 이다. 한 상담

교사마다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고려하는 요

인과 처방법에 공통 과 차이 이 존재하므

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공통성을 추구하

는 동시에 그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연

구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 결과를 도출

하는 연구 방법(Hill et al., 2005)이 본 연구의

목 과 취지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의 질 연구 방

법을 사용하여 학교상담 장에서 문상담교

사가 어떠한 비 보장 갈등상황을 경험했는지

를 알아보고, 처행동과 그러한 처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 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학교상담 장에서 상담교사의 비 보장

갈등상황에 해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 인

개입의 틀을 마련하는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상담 장에서 문상담교사들이

주로 겪고 있는 비 보장 갈등상황은 어떤 것

들이 있는가?

둘째,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

들은 어떠한 처행동을 하는가?

셋째, 그러한 처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

이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 은 첫째,

문상담교사의 선정범 를 경력 3년 이상으

로 한정했다. 합의 질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목 에 합한 구체 이고 다양한 자료

를 얻기 해서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주제와

련하여 충분한 경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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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을 세 하게 묘사할 수 있는 상

이어야 함을 제안한다(Hill et al., 1997). 본 연

구에서는 단순 직선 발달 모형을 기반으로

김소정(2009)이 제안한 교직발달 단계를 문

상담교사 경력 단계에 용하여(김혜숙, 이기

학, 2012), 어느 정도 교직에 응이 되었으며

교직에 부딪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

고 문성 향상을 해 노력하는 교직생활 3

년 이상의 발 단계(김정규, 권낙원, 1994)에

해당하는 문상담교사가 연구 상자로 합

하다고 보았다. 둘째, 상담교사의 경험을 구체

화하기 해, 국․공립의 ․고등학교의 상

담실 는 Wee클래스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상담교사로 제한하 다. 셋째, 상담교사들의

다양한 경험 분석을 해 성별, 연령, 학교규

모 등은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경기

의 국․공립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의 근

무 경력이 있는 직 문상담교사 10명이 연

구에 참여했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교사들의 인구학 특징

을 살펴보면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31세

∼57세로 평균 45.6세 다. 최종학력은 석사 6

참여자 연령 최종학력 공
문상담교사

임용형태

문상담교사

총 경력
근무 환경(경력)

상담교사1 31 졸 심리학 신규임용 5년 ․고등학교 5년

상담교사2 57 석사졸 상담심리 직 5년 ․고등학교 5년

상담교사3 53 석사졸 상담교육 직 5년 ․고등학교 5년

상담교사4 43 석사 재학 상담학 신규임용 10년 ․고등학교 10년

상담교사5 36 석사수료 상담심리 신규임용 7년 6개월
․고등학교

7년 6개월

상담교사6 51 석사졸 상담심리 신규임용 7년 6개월

․고등학교

4년 6개월,

Wee센터 3년

상담교사7 47 졸 국어국문 신규임용 7년 6개월

․고등학교

4년 6개월,

Wee센터 3년

상담교사8 51 석사졸 상담심리 직 5년 ․고등학교 5년

상담교사9 44 석사졸 상담심리 신규임용 7년 6개월

․고등학교

4년 6개월,

Wee센터 3년

상담교사10 43 석사졸 상담교육 신규임용 7년 ․고등학교 7년

주. 신규임용: 문상담 과목으로 임용시험을 통과하여 국․공립 문상담교사로 선발된 경우 / 직:

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 교과교사 일정한 형을 거쳐 국․공립 문상담교사로

선발된 경우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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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석사수료 재학 2명, 졸 2명이었으며,

공은 상담 심리 련 공 9명, 기타

공 1명이었다. 문상담교사로 임용된 형태는

신규임용 7명, 직 3명이며, 문상담교사 총

경력은 5년∼10년으로 평균 6.7년이었다.

연구자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 참여한 평정

은 본 연구자를 포함해서 총 3인으로 구성하

다. 이 1인은 교육심리학 공 석사이고,

2인은 상담학 공 석사수료생이었다. 평정자

들은 모두 문상담교사 1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직 문상담교사로 국․공립 ․고등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2인은 한국상

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 자격을 소지하

다. 임용 형태는 모두 신규임용이었으며, 문

상담교사 총 경력은 평균 7년 6개월이었다.

합의 질 연구 방법에서는 어도 1명의

자문을 두는 것을 권함에 따라(Hill, 2016), 본

연구에는 2명의 감수자가 참여하 다. 감수자

1인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 자격

을 소지하고, 합의 질 연구 방법으로 다

수의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공

의 박사학 자이며, 최종 감수자 1인은 상담

심리 문가이면서 교수로서 합의 질 연구

지도 경험이 있다.

면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문상담교사들이 겪고 있는

비 보장 갈등상황에 한 심층 인 면담을

해 ‘반구조화된 면 질문지’를 구성하 다.

이를 해 합의 질 연구 방법과 련된

논문(김길문, 정남운, 2004; 신기숙, 2010; 윤운

, 2017; 이은주, 2017; Hill et al., 1997; Hill

et al., 2005)을 검토하 고, 아동 는 청소년

상담자의 상담과 련된 질 연구(유재령, 김

웅, 2006; 윤운 , 2017)에서 사용된 질문들

을 참고하 으며, 본 연구자의 학교상담 장

1. 선생님께서 학교상담 장에서 문상담교사로서 경험하시는 비 보장 갈등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1-1. 상담자와 련한 비 보장 갈등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1-2. 내담자와 련한 비 보장 갈등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1-3. 학부모와 련한 비 보장 갈등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1-4. 학교(교사, 리자 포함)와 련한 비 보장 갈등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1-5. 그 밖에 비 보장 갈등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2. 비 보장 갈등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그와 같은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처하십니까?

4. 그와 같이 처하실 때 고려하시는 요인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그와 같이 처한 결과 상담(상담자, 내담자, 상담 계, 상담 결과 등)에 어떠한 향을 주었습니까?

6. 처과정에서 문상담교사가 특히 유의할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그와 같은 비 보장 갈등상황이 잘 해결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학교상담 장에서 비 보장 갈등상황에 한 문상담교사의 처에 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 해주세요.

표 2. 문상담교사가 경험하는 비 보장 갈등상황과 처에 한 면담을 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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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비 보장 갈등상황에 한 임상 경

험을 토 로 반구조화된 면 질문지를 제작

하 다. 이 질문지는 상담심리학 박사인 감수

자에게 검토를 받아 1차로 면 질문지를 완

성하 다.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직 문상담교사 1명과 사 면 을 실시하

여 면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

하 고, 이를 다시 감수자들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 다. 최종 면 질문지는 표 2와 같이

구성되었다.

연구 차

평정자 교육

평정자들과 함께 자료 분석을 시작하기

에 2회 4시간에 걸쳐 합의 질 연구 방법

에 해 공부하고, 본 연구자가 연구목 과

개요에 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

의 질 연구에서는 편견과 기 를 다루는

작업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Hill, 2016) 비 보장과 련된 편견과 경험했

던 비 보장 갈등상황, 미처 몰랐던 비 보장

의 한계에 한 내용 등을 나 는 시간을 가

졌다. 비 을 깨뜨리면 무조건 으로 내담학

생과 상담교사와의 계가 깨질 것이라는 편

견 등에 한 이야기를 나 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 진행 소속 학의 생명윤

리 원회(IRB)의 연구윤리심의를 통과한 후 진

행하 다(1040395-201707-08). 자료 수집을

한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 은 본 연구자

가 직 하 으며,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자 4명의 경우

추가 내용을 수집하기 해 본인의 동의 하

에 2차 면 을 화로 실시하 다. 최 면

을 실시하기 화로 연구의 목 과 면

시간 등에 해 설명하 으며, 자신의 경험을

보다 깊게 탐색할 수 있도록 면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 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표 한 10명의 문상담교사와 약 90

분∼180분 동안 심층 으로 면 을 실시하

다. 면 은 참여자가 속해있는 학교의 Wee클

래스 는 본 연구자의 소속 학원 내 스터

디룸 등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실시하 다.

연구자가 참여자들과 연구 동맹을 맺는 것은

필수 이며 이러한 계는 질 연구 계획을

해 수집되는 자료의 풍부함을 결정하고

(Knox, & Burkard, 2009) 자료의 타당도를 강화

시키기 때문에(Adler, & Adler, 2002) 면 시

참여자들이 안 감을 느끼고 연구자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공감 인 태도를 유지하

다. 한 면담자의 과도한 자기 개방은 참가

자가 반응에 편견을 갖게 할 수 있고 면담의

이 참여자보다는 연구자로 환될 수 있

기 때문에(Hill, 2016) 면 과정 동안 연구자

의 자기개방은 최소한으로 하 다. 면 이 최

종 으로 종료된 후 본 연구자가 녹음된 면

자료를 바탕으로 축어록을 작성하 으며 이를

희망하는 참여자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확인하

도록 하 다.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참여자와

내담학생의 인 사항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

은 삭제하여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 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3명으로

이루어진 평정 이 합의 질 연구 방법을

통해 축어록을 분석하 다. 평정 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한 회기

에 5∼7시간씩 총 35∼40시간가량 만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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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하 다. 우선, 평정자들은 개별

으로 2사례의 축어록을 읽으며 면 질문지와

조하여 유사한 내용을 묶어 련된 주제들

로 분류한 후에 모여서 각 원들 간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합한 역 목록을 개

발하 다. 그리고 이 역 목록을 심으로

본 연구자가 다른 8개의 사례에 해 역 분

류를 실시하 으며 이를 다시 평정자 간의 합

의과정을 거쳐 복되거나 불필요한 역을

삭제하여 최종 으로 8개의 역으로 합의하

다. 그 다음 단계로 본 연구자가 10개의 심

층면담 사 자료를 각각 핵심개념으로 구성

한 후, 평정 과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합의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핵심개념을 구성하

다. 이 단계에서는 원자료에 최 한 가깝게 구

성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평정자들은 참

가자의 의도를 추론하거나, 심리학 용어, 공

문서의 용어 등 특수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

다(Hill, 2016). 이 후 평정 은 교차분석을 실

시하여 최종 핵심개념을 요약하고 공통 인

핵심개념을 범주화한 다음 합의를 통해 최종

으로 범주와 하 범주를 만들었다. 평정자들

개개인이 역 내의 모든 핵심개념을 독립

으로 살펴보고 용할 다양한 범주를 정하여

합의한 끝에 최종 으로 31개의 범주로 합의

되었다. 합의한 결과를 감수자들로부터 감수를

받은 후 평정자들과 재합의하여 최종 으로

결과를 도출하 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범

주의 표성을 확인하기 해 범주별 빈도수

를 확인하 다. 한 범주가 모든 참가자, 는 1

명만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의 사례로 구성되

었을 때 그 범주는 ‘일반 (general)’, 반 즉 5

사례 이상의 참가자에게서 나온 자료로 구성

되었을 때 그 범주는 ‘ 형 (typical)’, 2명 이

상부터 반이 못되는 참가자들에게서 나온

자료로 구성된 범주는 ‘변동 (variant)’로 표시

하 다. 1사례에서만 나타나는 범주는 ‘ 외

인 것(rare)’으로 보고 최종 으로 삭제하 다.

자문 / 감수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분석한 자료가 원자료

에서 요한 내용이 락되지 않았는지, 주요

역과 범주 하 범주의 용어가 원자료의

내용을 잘 요약하면서 하게 표 되었는지,

각 핵심개념이 각 범주에 합한지, 핵심개념

의 내용에 따라 범주를 세분화 는 통합되어

야 하는지 등을 상담심리학 박사인 간 감수

자가 1차로 감수하고 피드백을 하 다. 그 결

과를 평정 이 논의하여 반 하는 작업을 거

친 후 역과 심개념을 확정하 다. 그 후

합의를 통해 교차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해

간 감수자의 2차 감수 후 피드백 내용을 평

정 이 다시 논의하고 결과에 반 하는 과정

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잠정 최종 결

과를 도출하 다. 그 결과를 최종 감수자가

감수하고 피드백 하 으며 이것에 해 마지

막으로 평정 이 논의하여 반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인 결과에 도달하 다.

결 과

본 연구에서 합의 질 분석 방법을 용

하여 분석한 결과 8개 역, 31개 범주로 구

분되었다.

역 1: 학교상담 장에서 문상담교사가

경험하는 비 보장과 련된 갈등상황

문상담교사가 학교상담 장에서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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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 보장과 련된 갈등상황은 총 6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자해나 자살사고

내담학생이 죽을 의도 없이 자신의 신체에

치명 이지 않은 상처를 입히는 자해의 경우

에 많은(n=7, 형 ) 문상담교사가 비 보

장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과거에 자해를 했거나 재 자해가 의심되지

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n=4, 변동 )와

자살시도 가능성이 낮고 구체 이지 않은 자

살사고의 경우(n=3, 변동 )에도 비 보장에

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 같은 경우 미미한 경우... 제가

칼로 그었어요. 언제 한거야? 1년 반

에요. 그럼 지 얘기하기도 그 고 안하

기도 그 고... 그런데 얘가 안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런데 얘가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고하기도 그 고...” <상

범주 하 범주 빈도

자해나 자살사고

죽을 의도 없이 치명 이지 않은 상처를 입히는 경우 형 (7)

과거에 자해를 했거나 재 자해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동 (4)

자살시도 가능성이 낮고 구체 이지 않은 자살사고의 경우 변동 (3)

아동학

아동학 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지속 이지 않은 경우 형 (5)

과거에 학 를 받았거나 재 학 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동 (2)

성문제
합의된 성 계를 맺은 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상될 경우 변동 (4)

부 한 성 인 행동 변동 (2)

계 갈등 상황

교우 계 갈등 해결을 해 상담내용 공개가 필요한 경우 형 (6)

학부모와의 계 갈등 해결을 해

상담내용 공개가 필요한 경우
변동 (4)

교사와의 계 갈등 해결을 해 상담내용 공개가 필요한 경우 변동 (2)

제3자에 의한

상담내용 공개 요구

리자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형 (5)

담임교사의 상담내용 공개 요구 형 (5)

학부모의 상담내용 공개 요구 변동 (4)

상담 과정 발생하는

비 보장 갈등상황

상담자가 바 는 경우 상담내용 공유에 한 갈등 변동 (4)

상담 알게 된 내담학생 는

타학생의 정보 공개에 한 갈등
변동 (3)

주. N=10. 일반 : 9∼10사례, 형 : 5∼8사례, 변동 : 2∼4사례

표 3. 학교상담 장에서 문상담교사가 경험하는 비 보장과 련된 갈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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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교사 5>

“자살사고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죽

고 싶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뭐 이 게 단순 사고... ‘그냥 생각만 해

봤어요. 시도할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면 좀 애매하다

고 해야 하나...” <상담교사 9>

아동학

문상담교사는 아동학 신고의무자로서

학 가 의심이 될 경우 신고를 해야 할 의무

가 있지만 학 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지속

이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에 해 갈등

한다고 5사례에서 보고하 으며, 과거에 학

를 받았거나 재 학 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신고하기를 갈등한다는 사례

는 2사례에서 나타났다.

“아이가 아동학 라고 얘기하는데 근

거가 애매하면... ( 략) 맞았다든지 병원

에 갔다든지 그런 구체 인 증명이 없으

면...” <상담교사 9>

성문제

내담학생이 래 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

계를 맺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하여 비 보장 여부를 고민

하는 경우(n=4, 변동 )와 성폭력이나 성추행

의 수 은 아니지만 성과 련된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비 보장을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n=2, 변동 )도 있었다.

“어떤 남학생(내담자)이 자기 여자친구

와 성 계를 맺을 때 피임을 안 하고 한

경우. 본인도 나 에 후회하고 안 해야지

하지만 다시 피임을 안 하고 성 계

를 맺게 되요. 피임은 이 게 하는 거라

고 안내는 했지만 나 에 여자애가 임신

이라도 되면 그것은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요. 청소년의 성 계에 해

서는 비 보장에 딱히 들어가지는 않는

데 여학생이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라

말해야할지 하지 말아야할지, 말을 한다

면 구한테 해야 할지에 한 고민이

되었어요.” <상담교사 1>

“이 아이보다 나이가 좀 있는 고등학

교 다니는 남학생과 폰 을 했는데 폰

을 하는 동안에는 성과 련해서 외설

인... 그런 것을 세세하게 표 은 안했지

만 외설 인 정도가 좀 센... 그런데 그

내용을 남학생 엄마가 보고 그게 문제가

돼서 얘한테 그 쪽 남자애 엄마가 만나

자고 얘기가 오고... <상담교사 3>

계 갈등 상황

내담학생이 교우 계(n=6, 형 ), 학부모

와의 계(n=4, 변동 ), 교사와의 계(n=2

변동 )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상담교사가

련된 내담학생의 주변 상이나 갈등의

상에게 상담 내용을 공개하면 내담학생이 겪

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될 경우 비 보장을 갈등하기도 하 다.

“지도 차원에서 만약에 반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담

임이 도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담임한테 말하는 게 바람직할까...” <상

담교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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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하고의 갈등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알아서 같이 부모

가 개입이 되어야 그 상황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상담교사 8>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좀 강해서 세

게 애를 지도했어요. ( 략) 1학년 때는

잘 지냈는데... 이 학생도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이었어요. 품행장애, 불안이 있는

애 는데...” <상담교사 2>

제3자에 의한 상담내용 공개 요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한 반

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의 리자가 상담

일지 공개를 요청하거나(n=5, 형 ) 담임교

사가 반 학생에 해 알고 한 교육이나

지도를 하기 한 목 으로 상담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n=5, 형 ), 미성년자인 자녀

에 한 알 권리로서 학부모가 상담내용 공개

를 요청하는 경우(n=4, 변동 ) 상담교사는 비

보장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

“ 리자가 상담 내용을 공유하라고 했

는데 내가 공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버

티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상담교사 6>

“담임교사가 알고 있어야 학생들이 힘

들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율해 수 있

지 않겠냐.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 때 담

임교사가 요청했을 때...” <상담교사 9>

“어머님이 화하셔서 아이에 해 궁

해 하셨는데 부모님한테 알려야하는

부분에 해서 내담학생과 아직 의가

되지 않았는데...” <상담교사 10>

상담 과정 발생하는 비 보장 갈등상황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바 는 경우 상

담내용 공유에 한 갈등상황(n=4, 변동 )과

상담 알게 된 내담학생 는 타학생의 특

별한 정보 공개에 한 갈등상황(n=3, 변동 )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임이 도 되냐, 보면 안되냐. 후

임이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애들한테 안

알렸다. 그런데 그 에 상담하고 있던

애는 야하는 것 아니냐. 의견이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인수인계 된다고 할

때...” <상담교사 9>

“다른 아이를 상담하는데 걔가 내 친

구 구가 법원에 갔다고... 도로... (

략) 더군다나 도 건은 선도 원회를 열

어야 해요. 학교에서 징계에요. 이런 경

우에 고민이 되요.” <상담교사 7>

역 2: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이

라고 인지하게 된 계기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과 련하여 갈등

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된 계기는 총 6개의 범

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 보장이 어려운

경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있으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가(강

진령 외, 2009) 상담의 주요 상인 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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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상담 에 내담학생이 이야기한 내

용을 비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한

갈등을 겪는다고 6사례에서 보고하 다.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생각이 좀 합리

이거나 올바른 의사 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보고 단할 필

요가 있다고, 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담교사 8>

비 보장의 외 상황에 한 단이 어려

운 경우

각종 상담 련 학회 기 의 상담자 윤

리강령에 의하면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

을 하는 경우에는 비 보장의 한계 상

황으로 보고 상담내용을 주변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

을 하는 정도에 한 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n=5, 형 ), 구체 이고 세부 인

행동 지침이 없어 실제 사례에 직 으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n=2, 변동 )고 응

답하 다.

“이게 비 보장 외상황인지도 잘 모

르겠어요. 흔히 비 보장 외상황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자신을 해치고, 타인

을 해치고 등등. 그거에 해당되는지도 모

르겠어요. 뭔가 외상황이라는 분명한

것이 없었고...” <상담교사 7>

범주 하 범주 빈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 보장이 어려운 경우
형 (6)

비 보장의 외

상황에 한

단이 어려운 경우

내담학생 자신 는 타인의 안 을

하는 경우인지 단하기가 어려움
형 (5)

구체 이고 세부 인 지침의 부재 변동 (2)

상담내용 공개 시

부정 결과가

상되는 경우

내담학생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 형 (8)

상담교사에 한 신뢰 상담 계에 한 부정 향 변동 (4)

련된 타인이 곤란해지는 경우 변동 (2)

상담교사와 학교가 곤란해지는 경우 변동 (2)

내담학생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 (8)

학교체계와 상담자 윤리가

충돌되는 경우
형 (5)

상담자와 련된 요인
가치 단과 련된 요인 형 (5)

상담자 문성과 련된 요인 변동 (4)

주. N=10. 일반 : 9∼10사례, 형 : 5∼8사례, 변동 : 2∼4사례

표 4.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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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공개 시 부정 결과가 상되는

경우

부분(n=8, 형 )의 연구 참여자들은 상

담 내용을 공개했을 때 내담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내담학생이 곤란해질 것이

라고 상되어 상담내용 공개에 해 갈등하

으며, 그 밖에 상담교사에 한 신뢰 상

담 계에 부정 향을 끼칠 것이라고 상

되기 때문에(n=4, 변동 ), 련된 타인이 곤

란해지기 때문에(n=2, 변동 ), 상담교사와 학

교가 곤란해지기 때문에(n=2, 변동 ) 비 보

장 갈등상황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게 오 이 되고 부모에게 공개가

되면 부모의 반응과 아이의 반응이 무

격렬해지고 커져서 아이는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생

활이 더 힘들어지고.. ( 략) 심지어 그

게 해서 부모와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기 이나 병원에 보냈는데 그 이후에 별

로 달라지거나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

은데...” <상담교사 4>

“이걸 알렸을 때 얘는 이제 나랑 끝이

에요. ( 략) 알리면 얘랑은 끝이고 이 끝

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

제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네... 어렵게

이 게 털어 놨을텐데... 군가에게 상담

도 안 받을 거고 얘는 앞으로...” <상담

교사 9>

내담학생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분(n=8, 형 )의 상담교사가 내담학생

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내용 공

개에 해 갈등하 다.

“아이가 죽어도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

지 않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아이

도 지키고 나도 지키게 되는 것인가... 나

만 지킨다는 것을 면에 내세우면 야박

한 사람이 되는 거에요.” <상담교사 6>

학교체계와 상담자 윤리가 충돌되는 경우

문상담교사는 학교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

에 교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의 의무와 상담

자로서의 비 보장이라는 윤리 이행의 의무가

충돌될 경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5사례에

서 나타났다.

“차라리 외부 상담센터 다면 그 게

까지 신경을 안 쓸 것 같긴 한데 학교라

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 략) 상담자로서 내담자 보호

를 우선해야 하나 교직원으로서 조직보

호를 우선으로 해야 하나. 상담자로서 비

보장을 우선해야하는지 교직원으로서

비 보장을 하지 않고 공개해서 합의를

통하는 과정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갈

등이 되요.” <상담교사 1>

상담자와 련된 요인

상담자가 어떠한 가치 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비 보장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 고

(n=5, 형 ), 경력이 부족하거나 상담교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

등 문성이 부족하여 비 보장 갈등을 경험

하기도 하 다(n=4, 변동 ).

“내가 도 부모가 좀 엄격해서 체벌

을 했던 거지 폭력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통상 인 념에 따르면... 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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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념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가치 단이 요한 것 같아요. 훈육으로

볼 것인가 폭력으로 볼 것인가 선을 정

하는 게 굉장히 요한 것 같아요.” <상

담교사 7>

“ 임이라 비 보장만 생각을 했어요.

보고하는 것 자체에 해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해야 하고 등등

알지 못했어요.” <상담교사 1>

역 3: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에

서 고려하는 요소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무

엇을 고려하는지 살펴보았을 때 4개의 범주로

나 어졌다.

내담자와 련된 측면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n=10, 일반 ) 문상

담교사가 공통 으로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바로 내담자의 복지와 안

이었다. 한 내담학생과의 상담 계가 끊어

질 경우 내담학생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부분(n=8, 형 )의 문상담교사가 내담학

생과의 상담 계 유지를 요하게 생각하

으며, 내담학생의 욕구와 선택을 요시하여

내담학생의 의사를 고려하는 경우(n=5, 형

)도 있었다.

“어느 쪽이 내담자 복지에 더 도움이

될까... 말을 해서 장차 있을 수 있는

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내

가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 기다리

고 비 보장 외상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 을 지켜주는 것이 그

친구한테 나을까...” <상담교사 1>

“비 보장을 깨서 보호자, 리자에게

얘길 했을 때 얘한테 득이 될 것인가 해

가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비 보

범주 하 범주 빈도

내담학생과 련된 측면

내담학생의 복지와 안 일반 (10)

내담학생과의 상담 계 유지 형 (8)

내담학생의 의사 형 (5)

학교상담의 특수성
교직원으로서의 보고체계 처행동 형 (7)

담임교사와의 력 계 구축 변동 (4)

상담과 련된 측면
상담자로서의 윤리 책임 변동 (3)

상담에 한 신뢰로운 이미지 형성 변동 (2)

주변에 한 향
학부모와 교사가 내담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형 (5)

련된 학생 교사를 보호 변동 (3)

주. N=10. 일반 : 9∼10사례, 형 : 5∼8사례, 변동 : 2∼4사례

표 5.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고려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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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깰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보다는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얘가 나에

한 신뢰감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상담교사 5>

학교상담의 특수성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라는 기 에 소속되

어 있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비 보장 갈등상

황에서 교직원으로서 거쳐야 할 보고체계와

처행동(n=7, 형 )을 고려하거나 학생의

건 한 발달과 성장을 돕기 해 필수 인 상

담교사와 담임교사와의 력 계 구축

(n=4, 변동 )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데 담임교사와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오히

려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학교는 조직

이에요. 조직에서 아이를 보는 거에요.

( 략) 나는 학교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

에서 상담을 하고 내가 거기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무원

이고... ( 략) 리자가 열라고 했을 때

여는 것의 모든 책임은 리자에게 있는

거에요. 소속 기 장한테 있는 겁니다.”

<상담교사 6>

상담과 련된 측면

상담교사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상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 책임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3사례가 있었으며, 비

이 보장될 때 내담학생이 상담에 좀 더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에서 상담실

는 상담 자체에 한 신뢰로운 이미지를 형

성하는 것에 해 고려하는 경우도 2사례 있

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킨다고 거짓말

을 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배운 일치성,

성실성, 이런 데에서 다 깨지는 거에요.”

<상담교사 6>

“상담실로도 비 을 안 지킨다는 것이

어 든 애들한테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체 학생들 상으로는 그것도 이득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담교사 1>

주변에 한 향

상담내용에 한 공개가 학부모와 교사가

내담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n=5,

형 )하거나 련된 학생 교사를 보호

(n=3, 변동 )하기 때문에 비 보장 여부를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

르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 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아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거든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하다보면 어쩌면 다른 요인들이 애

를 발시킬 수 있고...” <상담교사 3>

“이번 주말에 다른 학교 애들이랑 맞

장을 뜬다는 게 정되어 있을 경우. 타

인에게 심각하게 될 수 있고... 애들이 던

지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게 정말

심각성이 있는지 보여 지는 말도 있거든

요. 신체 이든 정신 이든 안 이

받을 때 그것을 가장 먼 고려하는 것

같아요.” <상담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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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4: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

의 처행동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어

떻게 처하는지 살펴보았을 때 비 보장 유

지와 상담내용 공개의 2가지 범주로 나 어졌

다.

비 보장 유지

학부모, 담임교사, 리자 등 내담자와 련

된 제3자가 상담내용 공개를 요구할 때 상담

교사는 곤란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

보장의 필요성에 해 설득한다는 내용이 5

사례에서 형 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밖에

상담 계를 유지하면서 기상황 시 내담학생

의 처방법에 한 교육을 실시하거나(n=4,

변동 ), 상담 이외의 시간에도 내담학생을

찰하고(n=4, 변동 ), 제3자의 상담내용 공개

요구 시 회피하거나 지연행동을 하는(n=2, 변

동 ) 등의 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선생님을 설득해요. ‘선생님 아이

가 원하지 않네요. 비 보장... 죄송해요.

이해해주셔야죠. ( 략) 제가 이럴 때 곤

란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 드리고 도

움을 청하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

겠는데 쉽지 않네요.’” <상담교사 6>

“그럴 때는 추 찰을 하죠. 담임선생

님한테 심 있게 지켜 달라. ( 략) 아

이한테 정기 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

지 화를 한다든지 상담실로 오라고 한

다든지 아니면 상담실 행사에 참여를 시

킨다든지 해서 제가 정기 으로 니다.”

<상담교사 5>

상담내용 공개

부분(n=8, 형 )의 상담교사가 내담학생

이 동의할 때까지 설득과정을 거친 후에 상담

내용을 공개하 으며, 내담학생이 동의를 하

지 않는 경우에는 내담학생에게 상담내용을

범주 하 범주 빈도

비 보장 유지

제3자의 상담내용 공개 요구 시 비 보장 필요성에 한 설득 형 (5)

상담 계를 유지하면서 기상황 시 내담학생의

처방법에 한 교육 실시
변동 (4)

상담 이외의 시간에도 내담학생을 찰 변동 (4)

제3자의 상담내용 공개 요구 시 회피 지연행동 변동 (2)

상담내용 공개

설득과정을 통해 내담학생의 동의를 구하여

상담교사가 상담내용을 공개
형 (8)

내담학생에게 고지 후 상담교사가 상담내용을 공개 형 (7)

내담학생에게 고지 없이 상담교사가 상담내용을 공개 형 (5)

내담학생이 직 상담내용을 공개하도록 권유 변동 (3)

주. N=10. 일반 : 9∼10사례, 형 : 5∼8사례, 변동 : 2∼4사례

표 6.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의 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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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겠다고 고지한 후 공개하 으나(n=7,

형 ) 고지 없이 상담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n=5, 형 )도 있었다. 내담학생이 직 상

담내용을 공개하도록 권유(n=3, 변동 )하기도

하 다.

“계속 반복 으로 아이를 끝없이 설득

하고 끝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거품을 빼는 거에요. 불

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물론 혼날 거

야. 그러나 네가 혼나는 상황에 선생님이

에 있어 게.’” <상담교사 6>

“아이한테는 알았다고(알리지 않겠다

고) 하고 부모님한테 화를 해요. 왜냐

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화를

하고 ‘아이는 이러한 상황이고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부모님이 아셔야 될 것 같

아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

테 얘기 들은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런 것

을 한번 개입을 해서 화를 이끌어

라’라고..” <상담교사 8>

역 5: 처행동의 결정에 한 근거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의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처행동을 결정하 는

지 그 근거를 살펴보았을 때 4가지 범주로 나

어졌다.

상담교사의 단

부분(n=9, 일반 )의 상담교사는 문상담

교사 자격 취득을 한 학습과정 임용시험

과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한 심화학습, 학교상

담 경력 등을 통해 길러진 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처행동에 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

밖에 내담학생의 가정의 보호기능을 확인하여

처행동을 결정하는 경우, 내담학생의 문제

행동의 지속성 는 심화 가능성을 단하여

결정하는 경우, 학생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범주 하 범주 빈도

상담교사의 단

상담교사의 문 단 일반 (9)

내담학생의 가정의 보호기능에 한 단 형 (5)

내담학생의 문제행동의 지속 여부에 한 단 형 (5)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단 형 (5)

자문을 받음

교내 련 원회의 의 결과를 따름 변동 (3)

동료 교사의 조언을 받음 변동 (2)

외부 문가의 자문을 받음 변동 (2)

비 보장 외 상황에 한

법 근거 윤리강령 참고
변동 (4)

내담학생의 반응 변동 (4)

주. N=10. 일반 : 9∼10사례, 형 : 5∼8사례, 변동 : 2∼4사례

표 7.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의 처행동의 결정에 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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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은 모두 형

(n=5)인 사례로 보고되었다.

“담임선생님들이 스스로 단을 내리

기 모호할 때 ‘심각한가요?’, ‘ 험한가

요?’,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요?’ 하

면서 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

더라구요. 딱 객 으로 기 표가 있지

는 않아요. 제가 상담 경력이나 짧은 배

움이나 의 단을 통합해서 얘기를 하

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교사 4>

“어떤 부분이 애들과 간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애랑 트러블이 반복되고 있

는지, 메인 이슈가 뭔지. 그런 것을 담임

선생님이 좀 알아서 하실 필요가 있다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담교사 9>

“학교상담은 일반상담 원리를 다 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학생 지도라는 요

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활지

도.” <상담교사 2>

자문을 받음

내담학생의 문제 상황에 련되어 있는 교

내의 기 리 원회, 정보공개심의 원회,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Wee클래스 운 원

회 등의 의 결과에 따라 비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3사례 있었으며, 타 학교에

서 근무하는 상담교사, 련 부서의 부장교사

등 동료 교사에게 학생에 한 개인정보를 노

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받고 그에 따라

처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2사례, 외부

문 기 의 담당자 는 권 있는 문가나

학의 상담 심리학과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아 처하는 경우가 역시 2사례 있었다.

“성 련 원회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

이나 보건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한

테는 당연히 회의도 해야 하고 그럴 때

는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해서 근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처

방안을 논의하기 해서 련 원회 분

들하고는 이야기 나 었어요.” <상담교

사 8>

“일단 문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아동

학 메인 센터라든지, 장 이런 사람들.

그 부분에서 문가라고, 권 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개입을 할 때

같이 공조해서 했던 것 같아요.” <상담

교사 9>

비 보장 외 상황에 한 법 근거

윤리강령 참고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비 보장 외에

한 법 근거나 교육부 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시달한 공문의 내용, 미국상담학회 윤

리강령 등을 참고하여 처행동에 한 결정

을 내리는 경우가 4사례 있었다.

“내가 본 윤리기 은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기 과 미국 학교상담학회의 윤리기

을 받아서 검토를 했어요. ( 략) 내가

공부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상담학

회 윤리기 은 각 학회마다 무 다르고

미국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걸로 우리

는 알고 있어요.” <상담교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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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학생의 반응

상담내용 공개에 해 내담학생의 정

는 부정 인 반응에 따라 처행동을 결정

하는 경우가 4사례 있었다.

“내담자의 반응도 굉장히 많이 요해

요. ( 략) 아이가 자해행동을 하긴 했는

데 치명 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끝까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망설이

게 되고 고민하다가 못하게 되는 이스

도 는 꽤 있었어요.” <상담교사 4>

역 6: 문상담교사의 처행동이 이후 상

담에 미치는 향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상담교사가 처행

동이 이 후 상담에 미치는 향은 총 4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비 보장 유지에 따른 정 향

상담교사가 비 을 유지하면 내담학생은 이

해받고 존 받는 느낌을 갖게 되어 상담교사

를 신뢰하게 되면서 자신을 더욱 공개하게 되

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학생과 상담교사

간의 상담 계가 강화되어 결과 으로 성공

인 상담으로 이어진다고 모든(n=10, 일반 )

연구 참여자가 응답하 다. 한 비 을 유지

하면서 내담학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심리

어려움이 감소되었을 때 상담교사는 담임교사,

학부모, 내담학생을 의뢰하는 기 의 상담자

로부터 문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응답한 참

여자(n=2, 변동 )도 있었다.

“어떤 아이는 상담선생님한테 한 얘기

가 담임선생님한테 들어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를 계속 체크하거든요. 어느 날 와

서 ( 략) 상담선생님이 자기 얘기 안하

범주 하 범주 빈도

비 보장 유지에 따른

정 향

신뢰로운 상담 계 유지 강화 일반 (10)

제3자로부터의 문성 인정 변동 (2)

비 보장 유지에 따른

부정 향

상담내용 비공개로 인한 제3자와의 갈등 형 (5)

비 보장 유지로 인해 상되는 부정 결과에 한

상담교사의 내 갈등
변동 (4)

상담내용 공개에 따른

정 향

부모의 태도가 정 으로 변화 형 (7)

지지자원 확보에 따른 상담교사의 부담감 감소 형 (6)

동료교사와의 력 계 강화 변동 (2)

내담학생의 문제 해결을 한 직 인 도움 제공 변동 (2)

상담내용 공개에 따른

부정 향

상담 계에 부정 향 형 (5)

내담학생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변동 (4)

상담내용 공개에 따른 상담교사의 부담감과 불편감 가 변동 (3)

주. N=10. 일반 : 9∼10사례, 형 : 5∼8사례, 변동 : 2∼4사례

표 8.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의 처행동이 이후 상담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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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이런 험한 얘길 한다 하면서 얘

기를 하더라구요.” <상담교사 9>

“(담임선생님이) 기분은 나빠해요. 그러

나 한 두 주쯤 지나면 아이가 뭔가 변화

가 있었겠지... 오히려 나한테 문가 같

다고 말을 해요.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신뢰감을 주시겠네요’.” <상담교사 6>

비 보장 유지에 따른 부정 향

상담교사가 상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내담학생을 상담에 의뢰했던 담임교사나 학부

모, 학교의 책임자인 교감, 교장과 갈등이 발

생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 되는 경우(n=5,

형 )도 있었으며. 비 보장으로 인해 내담학

생 는 상담교사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

하거나 비 보장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맞는

선택인지에 확신이 없는 등 내 갈등을 겪는

경우(n=4, 변동 )도 있었다.

“담임교사가 우연히 이 학생이 상담실

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걔가 아직도

상담을 받고 있네. 도 체 무엇을 그 게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얘기해요?’ 라고 화

를 냈어요. 자기한테 말을 안 하고 나한

테 말을 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상담 내

용을 자기에게 미리 리핑을 안했다고

느낀 거에요.” <상담교사 6>

“도 히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제가 선

생님 시키는 거 다할 테니까 제발 부모

님한테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면 나랑 상담하는 것

으로 하자.’ ( 략) 사실 그 이스는 지

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맞게 한 건

지...” <상담교사 4>

상담내용 공개에 따른 정 향

상담내용을 공개했을 때 많은(n=7, 형 )

상담교사가 부모의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는 것을 경험하 으며, 학부모, 담임교사,

리자, 문기 등 지지자원이 확보되어 책임

이 분산되고 부담감이 감소되는 것을 경험하

는 상담교사도 다수(n=6, 형 ) 있었다. 동

료교사와 력 계가 강화되어 내담학생의 문

제 해결을 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고 응

답한 경우(n=2, 변동 )와 상담내용을 공개하

면 내담학생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공개 으

로 바 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내담학생에게

하고 직 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 응답한 경우(n=2, 변동 )도 있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놀라웠던 문제

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아이 상태 개선을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갔었고 부모

님도 살짝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

아요.” <상담교사 3>

“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갈등이 되지

않아요. 상 자까지 얘기해서 정리해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

았어요.” <상담교사 1>

“비 보장을 합의 하에 깨서 이제 어

머님이나 상부기 에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한테 도움이 가고 아이한테 좋기도

하고...” <상담교사 5>

상담내용 공개에 따른 부정 향

상담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내담학생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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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갖는 신뢰감이 깨지게 되어 더 이상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등 상담 계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경험을 한 경우(n=5, 형 )가

있었으며, 내담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 로 상담내용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내담학

생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친구나 담

임교사로부터 낙인이 히거나 편견이 생겨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 거나, 학생이

원하거나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

제가 하게 해결되지 않는 등 내담학생에

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n=4, 변동 )도 있

었다. 내담학생의 비 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상담자로서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며, 내담학생의 문제와 련

해서 한 조치를 취하 는가 등의 상 기

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는 것에 한 부담

감과 불편감을 갖게 되는 경우(n=3, 변동 )도

있었다.

“알리고 나서 그 학생은 그 뒤에 상담

실을 굳이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상담

교사 9>

“(공개가 되면) 오히려 반 내에서 이

아이를 소외시켜요. ( 략) 그 반에서 십

여 명의 아이들이 이 아이를 은연 에

따돌리고 같이 밥을 먹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아요.” <상담교사 4>

“제 심리 으로 ‘우리 학교는 집 으

로 그 부분에 해서 감사를 하겠구나’하

는 부담감이 생기면서 내가 다음에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가 결과를

알고 있는데 내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

를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 <상담교사

5>

역 7: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

가 유의할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상담교사가 유의할

은 내담학생과 련된 측면과 상담교사와

련된 측면의 두 가지 범주로 나 어졌다.

내담학생 련

상담교사는 내담학생의 의견을 존 하고 내

담학생과 비 보장에 한 약속을 쉽게 버

리지 않는 등 신뢰로운 상담 계를 형성해야

상담이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비 보장 갈등상

황을 처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성공 인 상

범주 하 범주 빈도

내담학생 련
내담학생과의 신뢰로운 상담 계 형성 형 (6)

비 보장에 한 확실한 구조화 변동 (3)

상담교사 련

교내 조체제 구축 형 (7)

차에 의한 업무처리 형 (5)

상황에 맞는 유연한 처 형 (5)

주. N=10. 일반 : 9∼10사례, 형 : 5∼8사례, 변동 : 2∼4사례

표 9.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가 유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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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이끌 수 있다고 6명의 상담교사가 응

답하 다. 한 상담 기에 비 보장과 한계

에 한 구조화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며,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 에 비 보장 갈등상

황의 경우에서도 비 보장에 해 재구조화를

하며, 비 보장 외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경

우에는 반드시 상담내용 공개에 해 내담학

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3명의 상담

교사가 응답하 다.

“내가 문가고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아이에게 강요하

지 않고 아이를 존 하는 것. ( 략) 보호

자가 항의를 한다든가 불쾌해 한다면 상

담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려요. 상담자가 끝까지 비

을 지킬 것.” <상담교사 5>

“충분히 구조화를 시켜서 비 보장 한

계 , 제한 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그 부

분에 해서 나도 리마인드 하게 되고...

지킬 수 없는 것도 말해줘요. 구조화를

길게 하는 편이에요.” <상담교사 6>

상담교사 련

다수(n=7, 형 )의 상담교사가 학부모, 담

임교사, 교과교사, 학년부장, 련된 부서의

부장, 리자 등 내담학생과 련된 학교의

구성원들과 조체제를 구축하여 비 보장 갈

등상황을 처해야함을 강조하 다.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상담교사가 임의로 단하는 것

이 아니라 공식 인 차를 밟아가거나 교내

련 원회의 의 결과를 수하여 갈등상

황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응답과 이와는 반

로 학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처해야 한

다는 응답이 체 연구 참여자의 반씩(n=5,

형 )을 차지하 다.

“교사, 동료, 리자를 비 보장의 객

체, 비 보장을 지켜야하는 상으로 보

기 때문에 상담교사는 혼자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야 해요. 그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상담의 주체

로 집어넣어줘야 해요.” <상담교사 6>

“갈등상황이 되면 주 단에는 한

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기 리 원회

같은 차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상

담교사 7>

“원칙을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

가 있는 게 학교 장이 아닌가 이런 생

각이 들어요. ( 략) 비 보장 원칙에 매

범주 하 범주 빈도

상담교사를 한 윤리강령 수정․보완 구체 인 지침 마련 형 (6)

윤리 교육과 연수 연구회 운 변동 (3)

상담교사를 한 외부 문가 자문기구 구성 변동 (2)

주. N=10. 일반 : 9∼10사례, 형 : 5∼8사례, 변동 : 2∼4사례

표 10.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의 처를 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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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다른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담교사 8>

역 8: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상담교사

의 처를 한 제안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기 해서 3가지를

제안했다.

상담교사를 한 윤리강령 수정․보완

구체 인 지침 마련

학교상담 장에 합한 윤리강령의 수정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문상담교사들의

학교상담 련 의무와 권리에 한 법률이 체

계화 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한 각각의

비 보장 갈등상황마다 세부 이고 구체 인

윤리지침과 상 자 보고를 한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이 에 상담내용을 공유

하는 것에 한 상담교사들의 합의 과정이 필

요하다는 내용이 6사례 있었다.

“가 이면 요한 사안은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단은 한계

가 있으니까. 단의 경계선이 명확한 것

도 아니고. ( 략) 가능하다면 여기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특정사안에 한

명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상

담교사 7>

윤리 교육과 연수 연구회 운

비 보장과 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향상과 개선을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

고, 상담교사의 윤리 의식 발달을 통해 문

성을 높이기 한 윤리 연수 연구회 등이

운 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3사

례 다.

“상담자 윤리 의회를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윤리

사안에 한 의사결정 기 을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상담교사 집단이라든지... (

략) 연구회나 문상담교사 회 내에 윤

리 련된 학습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

어요. ( 략) 학교상담 윤리가 체계화 돼

서 비 보장 련 기 과목이나 1정 연

수든, 문상담교사 처음에 뭔가 이수해

야하는 과목 안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

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상담 장에서는

요한 것 같아요.” <상담교사 9>

상담교사를 한 외부 문가 자문기구

구성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상담교사들이 자문

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 문기 , 성폭

력 문기 등 외부 기 의 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축하고 학교상담에 합한 슈퍼

비 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2사례

다.

“우리도 자문기구가 있어서 법률 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수 있

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슈퍼바이

에게 논의를 하잖아요. 그 분들이 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역... ( 략)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어

서 아동학 는 아동보호기 , 학교폭력은

법률기 ...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계가 있으면 바로 조를 구해서...”

<상담교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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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국․공립 ․고등학교의 문상

담교사가 학교상담 장에서 경험하는 비 보

장 갈등상황과 처행동에 해 살펴보았다.

이를 해 서울․경기의 ․고등학교에서 3

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직 문상담교

사 10명을 상으로 심층 면 을 실시하 다.

심층 면 의 내용을 합의 질 연구 방법으

로 분석한 결과 8개 역, 31개 범주가 도출

되었으며 이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문상담교사들이

학교상담 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비 보장과

련된 갈등상황은 여러 가지 다. 그 에서

‘자해나 자살사고’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해행동을 잘 드러내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외국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자해에 해 조

사나 개입방법에 한 논의가 무하여 자해

청소년을 별해내고 도움을 제공하기 한

정보와 지식, 개입방안 등이 으로 부족

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이동훈, 양미진, 김수리

(2010)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자해나 자살사고와 련한 비

보장 갈등상황을 처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으로 경험하기 쉽다. ‘아동학 ’

와 ‘성문제’의 경우에는 학 가 의심되는 아동

을 발견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아동학 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이시

연(2000)의 연구결과와, 성문제가 발생하 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처해야 할지 갈등을 많

이 경험한다는 Stone(2000)의 연구와도 같은 결

과이다. ‘제3자에 의한 상담내용 공개 요구’의

경우 학교상담자들이 직면하는 윤리 갈등

에 동료와 리자, 학부모로부터 상담내용

공개 요청을 받는 것을 높은 비율로 보고한

강진령, 이종연 외(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학교상담자들이 비 보

장 원칙과 학부모에 한 책임간의 갈등상황

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해 정확한 차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외, 2007). 한

미국의 학교상담자들도 학부모가 상담내용에

한 공개를 요구할 때, 내담자가 긴 하고

험하여 내담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염려

가 있을 때, 학교장이 내담자에 한 정보를

요구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비 보장 갈

등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Lazovsky, 2008)를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교상담자들이 혼

란스러워 하는 문제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계 갈등 상황이 문

상담교사가 경험하는 비 보장 갈등상황으로

나타났는데 교우 계, 교사, 학부모 등 내담학

생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에게 상담내용을

공개했을 경우 계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학교에 소속되

어 있는 상담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학교에서 더욱 쉽게 내

담학생의 친구, 교사, 학부모 등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학교상담의 특수성을 반 한 결과

이다. 이처럼 문상담교사는 학교상담 장

에서 다양하고 특수한 비 보장 련 갈등상

황에 직면해있으며 효과 으로 처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각각의 갈등상황에 따

른 처 방안에 한 연구와 같이 좀 더 다양

한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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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상담과는 달리, 학교상담은 모든

내담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 장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비 보장에

한 갈등을 자주 인지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을 처할 때에도 고려하는 요인이 더욱 복잡

해진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 보장을 인

지하게 된 계기 에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 보장이 어려운 경우’와 ‘학교체계와 상담

자 윤리가 충돌되는 경우’는 ‘학교상담자 윤리

강령에 한 고찰’이라는 연구(최선 외, 2012)

에 참여한 3년 경력 이상 12명의 문상담교

사가 ‘내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발생하

는 갈등’, ‘학교라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한

갈등’을 흔히 겪고 있다고 밝힌 결과와 일치

한다. 특히 학교상담자들이 상담자와 교사로

서의 정체감과 역할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

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윤운 , 2017) 학교상담의 특수성

을 반 하여 원칙 으로는 배가 되더라도

불가피하게 비 보장을 기해야 할 상황에

해 구체 인 개념화 정리가 필요하다(최

선 외, 2012).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상담교사가 고려하

는 요소로서 ‘내담학생의 복지와 안 ’이나

‘내담학생과의 상담 계를 유지’하는 것 등의

내담학생과 련된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동시에 ‘교직원으로서의 보

고체계 처행동’과 ‘담임교사와의 력

계 구축’과 같은 학교상담의 특수성 측면과

‘ 련된 학생 교사 보호’와 같은 주변에

한 향 측면 한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교사가 내

담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유익과 학교

장의 요구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처행동의 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담내용

을 공개하면 부모의 태도가 정 으로 바

고 동료교사와의 력 계가 강화되지만 상담

내용 비공개는 내담학생과의 신뢰로운 상담

계를 맺을 수 있는 한편 제3자와의 갈등을 일

으킨다는 상반된 결과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

으면서 내담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담임교

사, 리자 등과 계를 맺고 있는 상담교사

로 하여 비 보장에 한 심각한 내 갈등

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학교상담

자들이 윤리 갈등상황에서 학교 실을 고

려하여 단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던 강진

령, 이종연 외(200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

는데 이처럼 학교상담은 내담학생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과의 력이 요하고 이들의 상

담내용 공개 요구를 존 할 필요가 있어(구승

, 2013) 이러한 특성을 반 한 윤리강령의

개정․보완이 시 하다. 학교상담학회의 윤리

강령(2004)이 있으나 문상담교사에게 거의

보 되지 않았으며, 비 보장과 련하여 갈

등상황이 생기면 다른 문가에게 자문을 구

하라고 되어 있어 구체 인 지침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학교상담이 가진 특

수성에 한 반 이 미흡하므로 이에 한 내

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료

리자와의 역할갈등을 이기 해서 윤리강령

에 학교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반 하고 학교

공동체와 윤리강령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선 외, 2012).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교사들은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상담교사가 유의해야 할

요소로 ‘ 차에 의한 업무처리’와 ‘상황에 맞

는 유연한 처’를 꼽았는데 두 범주는 서로

반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로

그 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학교상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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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의 처행동이 상

담교사마다 각각 다름을 의미하며 상담교사가

무엇에 비 을 두느냐 따라 처 결과가 달라

진다는 뜻이 된다. 이는 비 보장 갈등상황을

처하는데 상담교사의 입장과 능력이 강조되

어 상담교사에게 부담감을 주며 처방식의

혼란함이 생기게 된다. 한 일반 이지는 않

으나 ‘구체 이고 세부 인 지침의 부재’로 비

보장의 외 상황에 한 단이 어려운 경

우에 상담교사가 비 보장 갈등상황이라고 인

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과는 비 보

장 갈등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련 학교

규칙이나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 보장

외에 한 윤리 단을 내리기 쉽다고 언

한 Moyer와 Sullivan(2008), Moyer et al.(2012)

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의 윤리 인 처행동

에 한 틀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윤리강령

은 하나의 기 이며 참조 틀이기 때문에 모든

갈등상황에 용되어 실행되기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복잡한 단과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해서는 윤리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보다 세

한 단과정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최선 외, 2012).

셋째,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상담교사의

처행동을 살펴보면 상담내용을 공개할 때

‘내담학생에게 고지 없이 상담교사가 상담내

용을 공개’한다는 하 범주가 형 인 처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고지 없이 상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담교사가 학부모나 담

임교사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처럼 조

를 구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이는 아동상

담자들의 윤리 딜 마 상황과 처행 에

해 분석한 유재령, 김 웅(2006)의 연구에서

아동상담자들이 부모에게 아동의 치료회기 내

용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는 윤리 딜 마 상황과 처행 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이는 내담자가 미성년자이고 부

모나 보호자가 상담과정에서 긴 히 여한다

는 특징 때문에 아동 청소년 상담에서 특

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딜 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유재령, 김 웅, 2006). 내담학생에게

고지 없이 상담내용을 공개한 것은 비윤리

이며 학교상담의 문성에 한 공신력이 떨

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이는 문상담교

사의 윤리의식 향상을 한 지속 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 보장 갈등상황

에서 처행동을 선택하는 근거로서 주로 ‘상

담교사의 단’을 토 로 결정을 내리며 ‘내담

학생의 반응’을 고려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는 학생에 한 정보나 상담내용에 한 공

개 여부 결정에 학교상담자의 단을 의지하

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과 특별히 아동학 의

상황에서 련기 에 알리기보다는 상담자의

문가 단이나 학생의 의사에 따른다는

반응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강진령,

이종연 외(2007)의 연구와 상담자의 윤리

단에 상담자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 , 경력,

윤리교육경험 여부 등의 요소들이 반 될 수

있다는 최해림(2002)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는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문

상담교사의 올바른 가치 단과 문성 향상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바 상담교사의 상담

문성 향상의 기회 제공에 한 논의가 필요

함을 의미한다. 결국 문상담교사들의 가치

단이나 문성에 한 향을 무시하지 못

하므로 문상담교사들은 윤리성 확보에 심

과 열정을 쏟아 윤리 문제에 민감하게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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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문상담교사들의 윤리에 한 교육

과 연구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한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외, 2007). 학교상담 장에서

일 성 있고 합리 인 처행동을 할 수 있도

록 윤리 의사결정 모형 는 윤리 단과

정 모형에 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 윤리의 요

성에 한 인식이 미흡하여 앞으로 문상담

교사 양성 재교육 과정에서 체계 인 윤리

교육과정이 하게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외, 2007), 본 연구에

서 문상담교사들이 제안한 것처럼 체계 이

고 정기 인 윤리 련 연수나 교육 기회를 부

여하고,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비 보장 갈등

상황에서 처 방법에 한 상담교사들의 공

유의 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문상담교

사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리자 등의 비

보장 윤리 인식 향상과 개선을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상담교사가 내담학생

과 련된 제3자와의 비 보장에 한 딜 마

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처행동

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외부 문가로부터 자

문을 구하거나 동료 교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등의 경우는 일반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손 동(2007a)의 연구에서 부분의

문상담교사가 수퍼비 경험이 없거나

5회 미만으로 수퍼비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문상담교사

양성교육과정부터 임용이후 계속교육까지

문상담교사를 실질 으로 돕는 교육 지원이

미흡하여(남순임, 2016) 수퍼비 은 물론이고

상담 실습이나 사례경험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김인규, 조남정, 2011; 유형근, 2007)

문상담교사들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해서 어떤 노

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수퍼비 에 한 이해

필요성에 한 낮은 인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남순임, 2016).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보다 먼 문상담교사 제도가 정착된 미국

에서조차 문상담교사들이 충분한 수퍼비

을 받지 못한 채 학교 장에서 상담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Carone, Hall, & Grubb(199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손 동(2007a)이

문상담순회교사 80명을 상으로 한 학교상담

수퍼비 실태조사 결과에서 상담 수퍼비 의

기회가 매우 은 실정임을 밝힌 것처럼 문

상담교사가 수퍼비 을 받으면서 지속 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비 보장 갈

등상황에서 보다 문 이고 윤리 인 처를

하도록 돕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본 연

구에서 문상담교사들이 제안한 것처럼 학생

의 문제 상황과 련한 외부 기 의 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학교상담 수퍼

비 모형 개발과 학교상담 수퍼바이 양성

을 한 훈련, 수퍼바이 와 문상담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손 동, 2007a).

넷째, 비 보장 갈등상황에서 상담교사의

처행동이 이 후 상담에 미치는 향에 한

역에서 상담내용을 공개했을 때 내담학생에

게 불이익이 있거나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상담내용 공개에 따른 상담교사의 부담

감과 불편감이 가 된다는 결과는 아동학

신고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신고해도 시정

가능성이 어서’와 ‘신고 후 부가될 책임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신고의도를 낮춘다는

한 신(2000)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상담교사에게 비 보장의 윤리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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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상담교사를 한 윤리강령의 수정,

보완과 구체 인 지침 마련에 한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내용 공

개로 인해 내담학생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상담교사에게 부과되는 책임 같은 실제 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담학생과 상담교사를 보

호하기 한 실 이고 실천 인 제도 개

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의의

와 시사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상담 장의 비

보장 갈등 경험의 반 인 과정을 질 연구

로 탐색한 것에 의의가 있다. 상담교사들의

비 보장 갈등 경험을 심으로 처과정에

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시도한 것은 상담교

사의 학교상담 윤리 경험 내용과 학교상담

장에 한 통합 이해를 제공한다. 이 연구

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상담

윤리에 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 한

다.

둘째, 학교상담 장에 있는 문상담교사

들의 목소리를 통해 학교 장의 독특성과 특

수성이 반 된 비 보장 경험들을 구체 으로

탐색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상황과 우리나라 학교상담의 특수한

상황이 반 된 비 보장 련 윤리강령

처에 한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

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

사이면서 상담이 주요직무인 문상담교사만

을 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재 문상담

교사의 윤리 단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한 경험 인 자료를 제공하면서 문상담교

사들의 윤리 의사결정의 실제 인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차 문상담교사의 배치

가 늘어나고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면

서 상담교사들에게 윤리 책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윤리 갈등상황에서 합리 인 단

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윤리 갈등상

황에서 문상담교사의 윤리 단에 도움을

주는 윤리 교육 로그램과 수퍼비 로그

램에 합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진 제한 을 살펴 으

로써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의 국․공립

․고등학교 문상담교사만을 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체

상담교사에게 용하여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 함이 필요하며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등학

교, 사립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

성이 있다. 한 문상담교사와 이들을 제외

한 학교상담자의 비 보장 갈등 경험 간의 차

이가 상되어 이들의 경험을 비교해보는 연

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래 임용된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연구를 하 기 때문

에 학교상담 경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학교상담 경험을 갖고 있어 공통된 응

답을 주로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임 때 비 보장 갈등상황을 더욱 많이 겪는

다는 응답에 따라 임교사와 경력교사의 경

험을 나 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기 되며, 임용형태에 따라 신규 임용

된 문상담교사와 직 문상담교사의 처

행동의 차이 을 분석해보는 것도 다양한

문상담교사의 구성을 반 한다는 측면에서 의

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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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결과 첫 번째 역인 학교상담

장에서 비 보장과 련된 갈등상황이 6개

의 범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상황별로 상담

교사가 처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

고 측되는바 후속 연구에서는 범주별로 분

류하여 비 보장 갈등상황별 처에 한 구

체 탐색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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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Coping Behaviors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in

Situations Conflicting with Confidentiality

Mira Jeong Kumlan Yu

Jangan Middl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conflicting situations related to confidentiality and how to

deal with these issues as a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A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e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ith three or more years of experience working in public middle or high

schoo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QR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yielding eight

domains and 31 categories. Results indicat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six situations that potentially

conflicted with confidentiality issues (e.g. crisis with self-injury or suicidal attempt, child abuse, etc.).

Participants reported considering a number of factors, such as welfare and safety of the client, as well as

the distinctiveness of the school counseling received.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wo kinds of coping

behaviors and four factors influencing post-situation counseling were revealed.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School counseling ethic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School counselor, Confidential conflict situation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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